
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

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5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4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 원회 

(2008년 12월 11일) 상정․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도시균형개발과장  박완규)

□ 제안이유

  ○ 오 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고 

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 되고 있어, 

2006년도에 2010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

정비사업 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.

  ○ 본 지역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

시행하여 기반시설확보, 쾌 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여 주민 의 

삶 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  가. 오 정구 삼정동  284번 지 일 원  97,266㎡ 에 하 여  도 시   주거

환 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

시행하는 방식임.

  나. 주 용도로 공동주택 건설  공원,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확보를 

통해 쾌 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 에 기여코자 함.



구역면적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

97,266㎡ 72,419㎡ 24,847㎡ 18.20% 229.08% 1,547세대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  

  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
정비사업의 

구분
구역의 명칭 위      치 면적(㎡) 비고

신규
주택재개발
정 비 사 업

삼정1-2구역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7,266

 

  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   

구    분 명   칭

면 적(㎡)

비율(%) 비고
기정 증(감) 변경

합  계 97,266 - 97,266 100.0

소   계 16,604 증)8,243 24,847 25.5

정비기반

시 설 등

도로용지 13,388 감)6,949 6,439 6.6

공    원 3,216 증)15,192 18,408 18.9

소  계 80,662 감)8,243 72,419 74.5

획 지
(택지)

획지1 주택용지 79,340 감)8,872 70,468 72.5

획지2 택지용지 572 증)261 833 0.9 종교
시설

획지3 택지용지 750 증)368 1,118 1.1 종교
시설

 



  3.  건 축물에 한  계 획

결정
구분

가구또는
획지구분

위치 면적(㎡)

건축시설계획

건폐율
(%)

용적률
(%)

층수
(높이)

연면적
(㎡)

주된용도

신설
획지 1

(공동주택용지)
삼정동 

284번지 일원
70,468 18.20 229.08 22층이하 243,067.88

공동주택
및 

부대시설

신설
획지 2

(택지용지)
삼정동 

283번지 일원
833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

신설
획지 3

(택지용지)
삼정동 

289-10번지 일원
1,118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

용적률 완화
◦기본계획 기준용적률 200% 

◦개발가능용적률 230%이하(순부담률 10% 이상) 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◦주택 규모별 건설비율

 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 이상

◦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 이상

건축선에 관한 계획 ◦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

  

  4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 분 기  존 
세대수

계획 
세대수

공동주택 규모(전용면적, ㎡)

소계 35.0 46.0 59.94 61.38 84.97 114.96

세대수 383세대
1,547세대

(분양 1,282
 임대 265)

1,547
세대

(100%)

122
세대

(7.9%)

105
세대

(6.8%)

221
세대

(14.3%)

38
세대

(2.4%)

815
세대

(52.7%)

246
세대

(15.9%)

□ 관련근거

  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  ○ 첨부도면 (기본계획(안), 정비계획(안), 단지배치도)



□ 기본계획(안)

□ 정비계획(안)



□ 건축개요

 ○ 기존 세 수 : 383세  (세입자 : 1,564세 )

                 ※ 토지등소유자 : 855명

 ○ 계획 세 수 : 1,547세  (분양 : 1,282세 , 임  : 265세 )

 ○ 건폐율/용 률 : 18.20% / 229.08%

 ○ 층수 계획 : 지하 2층 ~ 지상 22층(최 층수 16층)

 ○ 주차 계획 : 2,154 (지하 2,117 , 지상 37 )

□ 단지배치도 



3.  주요질 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삼정1-2구역에 용 률을 높이고 층수를 

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? 

 ○도로를 직선화할 수 있는 방안은  

없는지?  

○ 항공기 고도제한 지역으로 상향 조정은 

어려운 실정임.

○ 약 주공  아 트가 재건축 으로 

도로 직선화가 어려운 상황임.

4 .  토 론요지

   가 .  찬성 토 론 :  없   음

   나 .  반 토 론 :  없   음

5 .  심사결 과   

   ○ 찬성 의견 채택

6 .  소 수 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 .  기 타 필요한  사항

   ○ 없   음

8 .  붙임 서류 :  의견서 1부 .



삼정1-2,  소 사1-1구역 주택재개발 

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

의안번 호 35 2  안건 명
삼정1-2,  소 사1-1구역 주택재개발 정

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한 의견서

제 출 자 부 천 시 장

 의  결  제14 8 회 부 천 시 의회 ( 정례회)

 연월일  제6 차 건 설 교통 원회 회의 ( 20 0 8 .  12.  11)

삼정1-2,  소 사1-1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

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

○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

개발욕구가 증 되고 있으며,「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

기본계획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

「도시 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

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 개선, 쾌 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

지역발 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

하는 것으로,

 - 소사1-1구역은 주변의 추진 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흥천길

( 복 개 도 로 ), 부 일 로 , 원 미 로 , 멀 뫼 사거 리  등 의 교통 소 통 이 

원 활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로확장  정비를 검토하고,

 -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사1-1구역 주택재개발사 업 의 

주택분양을 추진 원회간 의하여 분양시기를 비슷하게 조정

하여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정

○ 이상 과 같 은  의견이 반 된 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정비구역 

지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견을  채택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0 8 .     12.     11.

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시 의회 건 설 교통 원 회 원 장



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

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

의  안
번  호 제352호 제출년월일 : 20 0 8 .  11. 14 .

의  결
년월일

2008. 12. 22.

(제148회)
제  출  자 : 부  천  시  장

□ 제안이유

  ○ 오 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고 

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 되고 있어, 

2006년도에 2010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

정비사업 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.

  ○ 본 지역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

시행하여 기반시설확보, 쾌 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

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함.

  ○ 련근거 :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.

□ 주요내용

  가.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7,266㎡에 하여 도시  주거환경

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

방식임.

  나. 주 용도로 공동주택 건설  공원,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확보를 

통해 쾌 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 에 기여코자 함.



구역면적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

97,266㎡ 72,419㎡ 24,847㎡ 18.20% 229.08% 1,547세대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  

  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
정비사업의 

구분
구역의 명칭 위      치 면적(㎡) 비고

신규
주택재개발
정비사업

삼정1-2구역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7,266

 

  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   

구    분 명   칭

면 적(㎡)

비율(%) 비고

기정 증(감) 변경

합  계 97,266 - 97,266 100.0

소   계 16,604 증)8,243 24,847 25.5

정비

기반시설 등

도로용지 13,388 감)6,949 6,439 6.6

공    원 3,216 증)15,192 18,408 18.9

소  계 80,662 감)8,243 72,419 74.5

획지
(택지)

획지1 주택용지 79,340 감)8,872 70,468 72.5

획지2 택지용지 572 증)261 833 0.9
종교
시설

획지3 택지용지 750 증)368 1,118 1.1
종교
시설

 



  3.  건 축물에 한  계 획

결정
구분

가구또는
획지구분

위치 면적(㎡)

건축시설계획

건폐율
(%)

용적률
(%)

층수
(높이)

연면적
(㎡)

주된용도

신설
획지 1

(공동주택용지)
삼정동 

284번지 일원
70,468 18.20 229.08 22층이하 243,067.88

공동주택
및 

부대시설

신설
획지 2

(택지용지)
삼정동 

283번지 일원
833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

신설
획지 3

(택지용지)
삼정동 

289-10번지 일원
1,118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

용적률 완화
◦기본계획 기준용적률 200% 

◦개발가능용적률 230%이하(순부담률 10% 이상) 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◦주택 규모별 건설비율

 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 이상

◦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 이상

건축선에 관한 계획 ◦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

  

  4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 분
기  존 

세대수

계획 

세대수

공동주택 규모(전용면적, ㎡)

소계 35.0 46.0 59.94 61.38 84.97 114.96

세대수 383세대
1,547세대

(분양 1,282
 임대 265)

1,547

세대

(100%)

122

세대

(7.9%)

105

세대

(6.8%)

221

세대

(14.3%)

38

세대

(2.4%)

815

세대

(52.7%)

246

세대

(15.9%)

□ 관련근거

  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  ○ 첨부도면 (기본계획(안), 정비계획(안), 단지배치도)



□ 기본계획(안)

□ 정비계획(안)



□ 건축개요

 ○ 기존 세 수 : 383세  (세입자 : 1,564세 )

               ※ 토지등소유자 : 855명

 ○ 계획 세 수 : 1,547세  (분양 : 1,282세 , 임  : 265세 )

 ○ 건폐율/용 률 : 18.20% / 229.08%

 ○ 층수 계획 : 지하 2층 ~ 지상 22층(최 층수 16층)

 ○ 주차 계획 : 2,154 (지하 2,117 , 지상 37 )

□ 단지배치도 


